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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DM SDM

목적 기후변화협약목표및지속가능발전달성 온실가스순감축및지속가능발전기여

추진원리 감축성과의이전을통한상쇄 전지구적감축및순감축

거래및이전대상 감축단위(Unit) 감축결과(Outcome)

개도국의무 개도국감축목표 X 모든당사국의감축목표달성

관리주체 CDM 집행위원회(EB) CMA 지정기구(SB)

자발성여부 자발적참여 자발적참여



협력적
접근법

(PA 6.2)

MOs

(Mitigation 
Outcome)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가간 이전 – 이전 국가정부의 승인)

ITMOs



















레지스트리(International Registry)

중앙산정및기록플랫폼

6조기술검토가이드라인

검토전문가양성

각참여당사국은국가간양자협력시필수사항인

ITMOs의추적기반마련필요

중앙산정및기록플랫폼을통해파리협정 6조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양자협력의투명성확보

파리협정 6조의투명성확보를위한기술검토

가이드라인초안개발완료

보고서검토의인력 Pool 부족문제를해소하고, 기술

검토전문가양성을통해파리협정 6조검토강화

CDM 사업전환절차

CER 이전절차

행정비용

-

기존 CMA3에서결정된사항에대한명확화와더불어

전환된사업에대한 SOP 부담결정

첫번째 NDC로활용할수있도록결정된 Pre-2021

CER에대한 6.4조메커니즘레지스트리이전방법결정

추후 6.4조메커니즘사업시, SOP의행정비용포함사항

및등록, 인증비용명시









원칙: ITMOs의활용을수반하는협력적접근법에참여하는

각참여당사국은협력적접근방식에참여및승인, ITMOs 이전을보장해야함

협력국선정시참여당사국요건을고려하여선정및필요시NIR 개발등협력국의역량강화필요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신청

국제감축사업접수

타당성평가

타당성평가의견통보

(수정·보완)

타당성평가완료

국제감축사업사전심의요청

사전승인심의

심의결과통보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심의회

국무조정실장

사업계획서(사업명, 온실가스예상
감축량, 모니터링방법등) 제출

타당성평가수행

타당성평가의견통보,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수정·보완서류제출

추가타당성평가(문서평가)

검토결과제출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여부결정

결과통보

국제감축사업등록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등록부에사전승인
사업으로등록



국제감축실적보고

국제감축실적검토

국제감축실적검토결과통보

(수정·보완)

검토완료및사전승인요청

국제감축실적심의

국제감축실적의발행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심의회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제출

국제감축실적검토

수정및보완

검토결과의국제감축심의회제출

심의결과가국제감축실적으로등록
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된경우, 

이를사전승인

국제감축사업발행계정에
국제감축실적발행

국제감축실적검토서통보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국제감축실적의취득신고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실적취득사실을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

기관의장에게신고

국제감축실적의등록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등록부에등록및이력관리

*국제감축실적의통해매매,거래또는소멸,해외로이전시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함

** 법 제35조제6항 및 국제감축사업 지침(행정예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통해 사업수행 방법(방법론,
인증유효기간등)의승인,국제감축사업의등록,국제감축실적의이전에대한심의승인가능





국가 RISK(사례)

양자협력체결여부

국가 자격 요건

방법론 사업수행국가

승인방법론유무

실적이전비율

ITMO 이전비율

재원조달

장기구매계약

감축실적활용

정부구매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국내 ETS활용

지속가능성

개도국지속가능성

금융활용

이전량

국내 탄소시장

법/제도적 추가성

자체투자

정부공동투자

ITMO

ITMO 승인

요건

Registry

기타수익

경제성

ETS가격

손실율





주요사항: 유치국은 CMA3(COP26)의결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원칙을

만족하는 국가여야 하며, 유치국의 ITMOs 상응조정 승인의사가 매우 중요

6.4조하사업대상국설정시해당국가의유치국요건충족여부확인필요



SOP:  인증량의5% 공제하여적응재원으로활용

DOE

SOP: Share of Proceeds, 수익분담금, OMGE: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전지구적전반적감축



ITMO 발행

감축 예상량의 보수적 산정

ITMO 이전관련 국가정책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해당국가의 NDC

해당국가의 LEDs

사업수행국가법령

ITMO 이전 Process

사업 수행 전 ITMO 이전합의

승인방법론

UNFCCC 승인

법/제도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지속가능성

개도국 SDG

베이스라인

BL 설정방식 고려

사업유효기간

갱신/고정형

TAX

국가별 세금

SOP

OMGE





우리나라탄소
중립기본법

(2022)



우리나라탄소
중립기본법
시행령
(2022)



매립장매립가스를포집,소각하여온실가스감축및대기질개선

제2항파리협정하협력적접근

양당사자는본이행약정의목적

달성을위해파리협정제6조

제2항에따른협력적접근방식을

구현한다.

제5항

온실가스감축성과및상응조정

양당사자는위원회승인을득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의감축성과를

파리협정하온실가스감축노력에

사용할수있음을인정한다. 양

당사자는전지구적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각국의국가결정기여이행및

달성을위해상응조정을실시한다.

대한민국환경부-몽골

환경관광부간파리협정제6조

협력적접근에관한이행약정



제도적특이사항



제도적특이사항



제도별특이사항



제도별특이사항



KRIC




